










 









 

 





구 분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

전시실 일 원1 (200 / )㎡ 원60,000
시간이상 사용한 경우1

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1

기타시설 회 시간기준1 (3 ) 원20,000
시간이상 사용한 경우1

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1

냉 난방기 사용 시 시간당 원 시간 기준· : 5,000 (8 )○

초과 사용 시 가산 시간 초과 시 마다 당해 사용료의 가산: 1 25%○



신청인

성 명
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
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․

전화
(FAX)

자 택
사무실( )

휴대폰

주 소

전시행사명․
시설물
사용내용

사용기간
년 월 일 시 분부터

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회( )

행사참가인

원
명

변경 취소 신( )
청

신청사유 :

변경사항 :

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5 .「 」‧
붙임 사용 행사 계획서 부1. ( ) 1

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부2. 1 .

전시행사프로그램 포스터 리플릿 입장권 견본 등 부3. ( , , ) 1 .․
년 월 일

신청자 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( )

인( )

충청북도지사 귀하

신청인 성명

대표자( )

전화

(FAX)

주 소

사용목적

사용기간 총 일 부터 까지( . . . . . . )

사 용 료

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취소 허가 합니다5 ( ) .「 」‧ ․
년 월 일

충청북도지사 직인( )


